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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차 방송통신 원회 회의록

 1. 회의일시  :  2009. 8. 19.(수) 10:00

 2. 장    소  :  방송통신 원회 14층 회의실

 3. 참석 원  :  최시    원 장

                 송도균  부 원장

                이경자      원

                이병기      원 

                 형태근      원 (5인)

 4. 불참 원  :  없 음

 5. 회의내용

  

  가. 성원보고

  나. 국민의례

  다. 개회선언

 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 

  마. 차회의록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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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의결사항

   1) 2009년 상반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한 건_(주)설성방송 등 5개 

법인 (2009-36-164)

o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「 기통신사업법」제5조와 제10조에 

따라 송역무(인터넷 속)와 주 수할당역무( 성휴 통신)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한 

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원안 로 의결함.

o 상 사업자

 

역  무 법인명 지역 허가여부 비고

송역무
(인터넷 속)

(주)설성방송 충북 음성군 허가(신규)
심사결과 

격

보성 이블
네트워크(주) 남 보성군 허가(신규) “

(주)청리 이블
네트워크 경북 상주시 -

심사결과 
부 격

(주) 남 앙 이블
네트워크

경북 천군, 
의성군 - “

주 수할당역무
( 성휴 통신) (주)KT 국 허 가

심사결과 
격

o (허가조건) ①공정경쟁을 한 법령 수 의무, ②품질·장애 발생에 한 실시간 

리의무, ③제3자에 한 가입자 정보제공 지 등

    2) 설비제공 차개선 련 KT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한 건 

(2009-36-165)

o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KT-KTF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KT가 

제출한 ‘설비제공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’을 심의하여 원안 로 의결함.

o 인가조건 이행계획 주요 내용

 - (인입 로) ‘10년 5%∼’14년 23%까지 제공하고, 제도 시행 2년 후인 ‘11년 통신시장 

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제공범  재검토

 - ( 주 인입선) 설치 후 익일까지 신고

 - (정보 제공) 설비 황  설비 여유율 제공 시스템을 구축․운

 - ( 차간소화) 산시스템을 통한 신청 차 간소화  처리기간 단축

   ※ 주․ 로 처리기간 : 2∼4주 → 1∼2주로 단축 

 - (불만처리) KT에 설비제공 담부서 설치․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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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) 150㎑이하 RFID 기술기  등 무선설비규칙(고시) 일부개정에 한 건 

(2009-36-166)

o 박윤  기획 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도난방지 태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150

㎑이하 RFID의 인식거리 확장  기술기  미비  보완하기 한 ‘무선설비규칙’과 

‘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

원안 로 의결함.

   ※ 국내 출력 기 값은 102.7㏈㎶/m@3m으로 미국(152㏈㎶/m@3m), 유럽(151.6㏈㎶/m@3m) 

기 값 보다 낮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어려움.

   ※ 150㎑이하 RFID는 허가․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미약 기기로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, 

마라톤 선수 추 , 동물 리 등의 분야에서 이용

o 주요내용

 - 미국, 유럽 수 으로 출력기 을 상향 조정

 - 불요발사 측정방법 보완  일부 락된 형식 추가 등 오류사항 수정

 

    4) 70/80㎓ 역 고정  통신용 주 수 용도지정 등에 한 건 

(2009-36-167)

o 박윤  기획 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70/80㎓ 역 고정  통신용 ‘주 수 

분배표’와 ‘무선설비규칙’ 일부개정안을 심의하 으나, 심도 있는 검토를 해 

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.

    5) ㈜강원민방의 재허가 조건 변경에 한 건 (2009-36-168)

o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지배주주  특수 계자의 ㈜강원민방 

이사진입 지를 내용으로 하는 재허가 조건(이행각서) 변경 요청 건을 심의하

으나, 심도있는 검토를 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.

6) 방송 고 편성법규 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한 건_(주) 이씨엠미

디어 등 6개사 (2009-36-169∼174)

o 김 상 방송진흥기획 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  동법시행령 

제59조제2항제2호에 의한 방송 고편성 허용범 를 반한 6개 방송채 사용사업자에 

해「방송법」제10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심의하여 

원안 로 의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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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반내용  과태료

반내 용 법 인 명 ( 채 명) 과 태료

시간당 고 시간 과

(주) 이씨엠미디어(시네마TV) 3,000만원

(주)엔씨에스미디어(리얼TV) 1,000만원

(주)씨유미디어(YTN star) 500만원

(주)지텔 비 (GTV) 500만원

(주)엠지엠태원(MGM) 500만원

간 고 시간 과 (주)씨엔엔터테인먼트(CNTV) 500만원

  사. 보고사항

   

  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한 사항

o 차기 방송통신 원회 회의는 2009. 8. 21.( ) 09:00에 개최하기로 함.

 6. 폐 회 (11:40)    

    ※ 최시  원장은 의결안건「마」 ‘강원민방의 재허가 조건 변경에 한 건’ 이후 

국무 원의 고 김   통령 빈소 합동 조문 차 이석하여 송도균 부 원장이 

원장의 직무를 행함.


